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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광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광고이용자 권익향상 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둔

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전문가 대상 구조화 및 반구조화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전문가 14명에게 

광고이용자 권익 정의, 소비자와 광고주가 현재 직면한 문제, 광고이용자 권익향상 방안을 물었다. 

연구결과, 소비자 권익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정확한 정보를 수용‧요구할 권리, 건전한 광고를 볼 

권리, 과도한 광고 노출 회피권, 개인정보보호 자기결정권, 개인정보보호권, 손해배상청구권, 광고소

비자로서의 교육청구권이, 광고주 권익에는 표현의 권리, 투명한 데이터를 알 권리, 잘못된 정보 수

정요청 권리, 참여형 광고 제작권 등이 도출됐다. 인터뷰 결과는 소비자와 광고주 각각의 문제를 정

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익향상 방안에 대해 제도, 환경, 교육 차원으로 정리했다. 이 같은 

결과를 기반으로 학문적 및 실무적 함의를 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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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다. 광고산업에서도 온라인 ․ 디지털광고비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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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들어 매해 꾸준한 성장세를 그리고 있다. 2021년 온라인 광고비는 약 9조 2,845억 원으

로 2020년 대비 약 23.3%(약 1조 7,562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21). 2020년 전체 온라인 광고비 중 PC광고 24.4%, 모바일광

고 75.6%로 모바일 플랫폼이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모바일 광고비는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 더해 메타버스 시장이 부상함에 따라 디지털 광고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

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가상세계의 행동이 실제 세계에 연결되기도 하면서 가상과 실제를 

모두 아우르는 옴니채널(Virtual-Omni channel)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플레

이디, 2021, 12월 20일).

디지털 시대에서 이 같은 광고산업의 진화는 장점도 있지만, 소비자나 광고주가 맞

닥뜨리는 어려움도 존재한다. 소비자들은 일상과 온라인 이용을 통해 광고를 지속적으

로 만난다. 특히 소비자들이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이용할 때, 지각된 침입성이 높을

수록 광고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연주 ․ 이영주, 2018). 유

튜브에서 온라인 광고를 시청하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프리미엄 구독을 권유하는 

광고가 집행될 정도이다. 기만 ․ 허위 ․ 과장광고, 선정광고에 노출되기도 한다. 지속적

인 광고 노출 속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삶과 광고 속 화려한 삶을 비교하며 행복이 반감

되고, 광고 회의주의, 광고 회피 현상이 나타난다(Torres, 2020). 

광고주는 온라인 광고 노출 관련 브랜드 안전성(brand safety), 광고효과 데이터의 

신뢰, 데이터 기반 광고 기획 등의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이에 온라인 광고가 부정적인 

콘텐츠에 노출되어 브랜드 안전을 위협받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Lee, Kim, & 

Lim, 2021). 온라인 광고 특성상 노출되는 모든 광고를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온라인 광고효과 지표를 악용해 광고효과를 부풀리는 광고사기(Ad fraud)에서도 자유

롭지 않다(Lee et al., 2021). 온라인 광고의 핵심인 데이터 기반 맞춤형 광고는 소비자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영향을 받

는다. 애플은 2021년 9월 iOS14를 배포하며 개인정보 원천 제한을 시작했으며, 구글은 

2023년부터 서드파티(third party) 데이터를 제한할 것이라 발표했다(박현익, 2022, 

2월 22일; Duffy, 2022, February 16). 광고주는 본인들이 보유한 퍼스트파티(first 

party) 데이터를 광고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흐름에 놓였다.

또한 광고주와 소비자의 관계가 변했다. 기존 광고생태계에서 광고주는 광고 공급자, 

소비자는 광고 최종이용자로 일컬어졌다. 지금도 기존의 광고주와 소비자 간 관계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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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만, 쌍방향적인 관계도 가능하다. 소비자는 상품 후기를 자발적으로 남기거나, 온

라인 구전(eWOM)을 통해 재화 ․ 용역을 알리는 메신저(messenger)나 생비자(prosumer)

로서의 역할도 한다. 광고주 역시 마케팅이나 제품 개발을 위해 소비자 정보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어려움이 소비자나 광고주에게 존재하고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광고주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광고주와 소비자 권익은 어떤 권리로 구

성되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더불어 광고를 통해 재화 ․ 용역을 알리고, 정보를 접한다는 

점에서 광고주와 소비자를 광고이용자라 칭하고, 이들이 처한 어려움과 해결방안을 찾아보

고자 한다. 

2. 문헌연구

1) 광고의 진화와 소비자, 광고주의 역할

디지털 전환 속에서 신유형광고가 등장하고 있다. 어드레서블TV광고 및 디지털 라디

오(TV와 라디오 분야), 디스플레이 광고,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마켓플레이스, 브랜드채널, 

가상 이벤트, 증강현실 활용, 이용자 트랙커 활용(메타버스 광고 분야), 가상 인플루언서(인

플루언서 분야), D2C모델, 콘텐츠 마케팅 모델, 큐레이션 모델, 라이브커머스(미디어커머스 

분야), 대형건물/생활밀착형/모빌리티 디지털사이니지, 로보사이니지(디지털사이니지 분야) 

등 종류도 다양하다(강신규 ․ 이해수, 2021). 

미디어기술과 결합,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보제공이 가능한 

신유형 광고(강신규 ․ 이해수, 2021)의 등장은 광고산업 행위자 간 역학을 변모시켰다. 

정보 흐름이 광고주 중심의 일방향에서 광고주와 소비자 간 쌍방향으로 바뀌었다. 광고주

는 광고를 소비자에게, 소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 매체이용, 구매이용 기록 등을 

광고주에게 제공한다. 소비자 빅데이터는 온라인 방문자 행위 모델링(Cui, Tobossi, & 

Vigouroux, 2018)이나 머신러닝을 결합한 소비자 프로파일링, 능동적 타깃팅 등에 활용

되고 있다(이경렬․최원수․이경아, 2019).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남기는 정보 역시 금융(최

재원․손봉진․임현아, 2019), 영화(석중희․이진영, 2018), 디자인(김희원 ․ 구유리, 2020) 

등에 활용되고, 마케팅 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한주형․정남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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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와 소비자 관계도 변했다. 소비자의 능동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온라인 

구전(electronic word of mouth, eWOM) 프로세스인 창출(creation), 노출(explosure), 

평가(evaluation) 각 단계에서 소비자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Babić Rosario, de 

Valck, & Sotgiu, 2020). 이때 소비자는 구전 내용을 만들어내는 창작자이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이자, 온라인 구전 내용이 믿을만한 정보인지 등을 구별해내는 평가자

이기도 하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광고주가 광고를 전달하던 광고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 소비자 중심적(consumer centric)이고 매체 중립적인(media neutral) 접근

으로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 또한 나오고 있다(성민정 ․ 조정식, 2017).

2) 소비자와 광고주가 직면한 문제

광고의 진화는 소비자와 광고주에게 이점을 주기도 하지만,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한

다. 소비자들은 광고가 각종 플랫폼에 노출되면서 과도한 상업적 게시물(82.4%)에 가

장 높은 불만을 느끼고 있다(한국소비자원, 2016). 상업광고의 빈번한 노출 외에, 엑스

(x) 표시를 누르더라도 삭제가 되지 않거나 삭제가 어렵거나 화면 전체를 가리는 광고

인 플로팅(floating) 광고도 존재한다(방송통신위원회, 2020). 팝업 광고창을 직접 끄

는 기계적 행위가 회상의 양을 증가시키는 광고효과를 유발하지만(김민정 ․ 진흥곤, 

2013), 침입성을 높게 지각하여 광고태도와 제품태도가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같은 플로팅 광고나 침입성을 유발하는 광고가 

광고주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광고인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과 성찰이 요구된다.

‘뒷광고’ 문제도 빠질 수 없다. 뒷광고는 광고비나 물품을 받은 사실은 숨긴 채 제품이

나 용역을 소개해주는 것을 말한다(이연아, 2020, 8월 7일).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제품)’이라 홍보했으나 알고 보니 광고라는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는 배신감을 느끼고, 연

관 브랜드도 타격을 입는 사례들이 발생했다(금준경, 2020, 9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뒷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천 ․ 보증 등에 관한 표시 ․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2020

년 9월 1일부터 시행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 조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뒷광고의 

문제는 잔존해있다.

한국소비자원(2016) 조사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 노출 우려(65.5%), 

추측, 루머 등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59.6%), 선정적, 폭력적 유해 콘텐츠의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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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등도 불만사항으로 조사됐다. 관계 노출성, 기만성, 과장성, 프라이버시 침해, 

선정성, 침입성, 혼잡성 요인에서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광고 불쾌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지윤 ․ 정윤재 ․ 이희복, 2018). 특히 선정성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은 구매피

해를 경험하거나, 아동 ․ 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염려하기

도 한다(한국소비자보호원, 2014).

광고주는 온라인광고 분쟁, 광고사기, 브랜드 안전성 등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먼

저, 온라인광고 성장 속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온라인 계약이나 이용 분쟁이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2021년의 경우, 검색광고 효과 과장 및 허위정보, 대형 포털사이

트의 담당자인 것처럼 사칭, 계약해지 시 블로그 체험단 광고비용 분쟁, 외국인 계정 

및 유령 계정을 통한 팔로워 수 증대 등의 사안으로 온라인광고 분쟁 조정이 이뤄졌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2022).

광고사기는 디지털 광고 단가 측정방식을 악용해 광고효과를 부풀리는 현상을 말한다. 

대량장치광고 자동설치, 가짜광고 자동조작, 가짜 클릭, 클릭 부정삽입, 인센티브 남용, 

눈에 안 보이는 광고, 위장 도메인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박정환, 2021, 12월 28일). 

광고주는 디지털 광고의 즉각적인 광고효과를 기대하지만, 동시에 수치가 믿을만한 정보

인지를 선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다(Ward, 2020, January 24).

광고노출 단계의 브랜드 안전성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디지털 광고 특성상 실

시간 거래방식으로 광고가 노출되면서 선정성, 정치성, 인종차별성 등을 지지하는 콘

텐츠에 광고가 노출될 수 있다. 프록터앤드갬블(P&G), 까르띠에, AT & T 등이 브랜드 

안전성을 이유로 유튜브 광고를 보이콧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안선혜, 2018, 4월 23

일; Murphy, Yurieff, & Meezzofiore, 2018, April 20).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마

케팅팀이 부재하거나 광고비 예산이 적어 브랜드 안전성 이슈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미디어 ․ 광고는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기에 지금까지 살펴본 현상 외에도 다른 현

상들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소비자와 광고주가 처한 어려움을 탐색해보면 이

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3) 광고이용자 권익

변화하는 미디어 ․ 광고산업 속에서 소비자와 광고주가 가진 권익은 무엇이 있을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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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 ‘권익’은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을(네이버, 2022a), ‘권리’는 “어떤 일을 행하

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공권, 사권, 사회권”을 말한다

(네이버, 2022b). 따라서 기존에 논의됐던 광고이용자로서의 소비자 권리를 검토하여 

소비자 권익을 살펴봤다. 광고주 권리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어 광고 관련 문제 발

생 시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광고주의 권리를 살펴봤다.

광고와 관련한 소비자 권리는 ‘알권리’에 집중됐다. 엄기열(2007)은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광고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국민의 ‘알권리의 정보원으로서’ 사상, 지식, 정보 

등을 표현하고 전파하는 도구로 광고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에 방점을 둔 방향으로의 

판결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는 광고소비자들이 ‘알권리’의 충족을 위해 광고를 소비하

고 있으며, 따라서 광고는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의 

방향성은 옥외 광고물 뿐 아니라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특수 광고에도 적용되며 역시 

광고소비자의 이익과 권리가 광고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한다는 쪽에 판결의 무게를 둔

다(엄기열, 2007). 

｢표시광고법｣도 ‘알권리’ 수호에 충실한 경향을 보인다. 사업자 등이 소비자를 속이

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

으며(제3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약사법｣ 등 또한 거짓 기만 광고와 과장 광고

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김여라, 2020).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의 경우 법률의 제정 

목적 자체가 식품 등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와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정윤, 2018, 

10월 12일)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광고소비자의 ‘알권리’를 최우선에 두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광고소비자의 ‘알권리’는 온라인 환경에서 더 두드러진다. 온라인 환경을 바탕으로 

소비자 주권의 시대가 왔기 때문이기도 하며(최양호 ․ 한은경, 2002), 온라인 환경에서 

제대로 된 상품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욱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역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

한 규제를 하고 있다(제21조 제1항 제1호). 판례에 따르면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

법으로 소비자의 주의나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자체를 뜻하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했다(오정미, 2020). 광고소비

자 권리와 관련한 법령은 이처럼 소비자가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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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받을 권리인 ‘알권리’ 수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광고주 차원의 권리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피해가 대부분이다. 계약, 광고에 대한 이해, 후속조치, 

광고거래 환경 등 여러 영역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사례에서 접할 수 있다. 구제기관의 

조치는 ‘권고’, ‘조정’이거나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광고주가 피해를 안고 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사전 노력도 분명 필요해 보인다.

정리하면, 디지털 전환시대에 소비자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광고주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소비자가 생성하는 정보를 이

용하기도 한다. 소비자와 광고주의 상호이익을 위해서 미디어광고 환경변화를 반영한 

광고이용자의 권리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광고이용자로서의 소비자와 광

고주의 권리를 도출한 뒤, 소비자와 광고주가 처한 어려움을 정리해보고 권익 향상방

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권익향상 방안 모색과 향후 방안 실행은 궁극적으로 광고이용

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디지털 전환시대의 광고이용자 권익이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디지털 전환시대의 소비자와 광고주가 각각 직면한 문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디지털 전환시대의 소비자와 광고주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광고이용

자 권익향상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3. 연구방법

2021년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온라인 실시간 인터뷰, 서면 

방법을 병행했다. 구조화(structured) 및 반구조화(semi-structured) 방식으로 진행했다. 

모든 인터뷰의 시작 전에 개인정보는 드러나지 않게 철저히 보호되며, 응답은 연구로만 활

용할 것을 고지했다. 대면 인터뷰는 응답 내용 기록과 정리를 위해 사전 동의를 거친 후 녹

취하여 분석에 활용했다. 심층인터뷰 대상자는 첫째, 광고이용자 권익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인가? 둘째, 관련 분야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인 사람인가? 셋째, 광고이용

자 권익향상 방안, 관련 현황, 향후 방향성 등 심층인터뷰 목적에 부합한 답변을 해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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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사람인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광고주, 제도·환경, 교육 각 분

야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섭외하여 광고이용자 권익 관련 이해관계자이자 전문가를 균형 있

게 구성하고자 했다. 소비자 및 광고주 권익 정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물었다. 질문 시, 온라

인 광고 급상승, 신유형 광고 급증, 메타버스 관심 급상승 같은 급변하는 국내 미디어 ‧ 광고 

환경에서라는 전제를 언급했다. 인터뷰 결과는 인터뷰 세부내용에 대해 공통적인 부분을 묶

어 범주화를 시도했다. 1차 범주화, 2차 세부범주화를 통해 소비자나 광고주의 어려운 점, 

개선 방향 등을 뽑아냈다.

표 1. 심층인터뷰 대상자

구분 소속/직책 담당분야/업무

소비자
#1 시민단체/ 분과위원장 정보통신

#2 시민단체/ 사무총장 소비자

광고주
#3 기구 ․ 온라인광고업체/ 자문위원 ․ 대표 온라인 광고

#4 기구/ 본부장 광고 ․ 마케팅

제도 ․ 환경
#5 기구/ 팀장 인터넷 정책

#6 기구/ 기획실장 심의

교육
#7 대학교/ 연구교수 미디어 리터러시

#8 대학교/ 교수 광고

소비자

광고주

제도 ․ 환경

교육

#9 대학교/ 교수 광고

#10 대학교/ 교수 광고

#11 대학교/ 교수 광고

#12 대학교/ 교수 광고

#13 대학교/ 교수 언론광고법제

#14 대학교/ 교수 광고

4. 연구결과

1) 광고이용자의 권익

소비자 권리는 <표 2>, 광고주 권리는 <표 3>과 같이 도출됐다. 소비자는 피해를 유발

하는 내용을 막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비자 개인이 가진 개인정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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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받고, 개인정보 수준을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광고주 권익은 제

작 전후, 광고내용 차원에서 도출됐다. 광고주 권익은 광고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사회

의 공적 가치, 타인의 이익이나 재산, 생명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을 전

제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광고비를 지불하고 

광고를 집행하는 주체이지만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표 2. 소비자 권리

항목 인용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소비자의 권익이라고 하면 내가 이 제품을 선택하거나 돈을 내거나 혹은 돈을 내지 

않더라도 내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을 때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의 차별이 있어서

는 안 된다(#2).”

정확한 정보를 수용 ‧

요구할 권리

“허위정보, 오인정보는 당연히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것(#6).”

“가짜 광고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경제적 지원 여부, 실제 사용 여부 등 광고와 

관련된 내용의 실증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광고실증제와도 궤를 

같이 한다(#9).”

건전한 광고를 볼 권리
“소비자 정서에 맞지 않는 표현으로 불쾌감을 주는 것도 소비자 피해라고 본다. 

좋은 광고를 소비할 권리, 멋진 광고, 좋은 정보를 볼 권리가 있다(#5).”

과도한 광고

노출 회피권

“초창기 유료 미디어 서비스인 IPTV 이용자들이 VOD 콘텐트 앞에 광고가 노출

되자, 유료 콘텐츠에 광고 시청까지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9).”

개인정보보호 

자기결정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자신의 개인정보보호를 수집한 기업에게 수집현황과 

활용 등의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9).”

개인정보보호권

“전자상거래 상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해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온라인 미

디어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노출 우려를 해소하고, 개인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을 없애는 일은 시급한 당면과제다(#10).”

손해배상청구권

“‘표시광고법’에 따른 광고사업자(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는 권리다. 특히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의 거짓 ․ 과장광고, 기만광고, 부당한 

비교광고, 비방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때 광고사업자의 무과실주의 

방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광고사업자 등은 고

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면하지 

못한다). 새로운 미디어 상황에서는 ‘거짓과 과장광고에 의한 피해’ 부문에 대한 

대응이 유용할 것이다(#14).”

광고소비자로서의 

교육청구권

“국가나 지자체 등에 ‘광고소비자로서 교육’을 제공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 

다양한 신규 광고미디어에 대한 교육 요구도 ‘소비자 광고교육’의 일환으로 청

구할 수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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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광고주 권리

항목 인용

표현의 권리

“타인의 이익, 재산, 생명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기본과, 공익가치 훼손은 

안 된다는 큰 틀에서 광고주가 표현하고 싶은 바를 상대방한테 알려주거나 노

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2).”

투명한 데이터를

알 권리

“광고주의 권리는 투명한 데이터를 받는 게, 정확하고 투명한 매체 데이터를 

받는 게 권리이다(#4).”

“광고비를 지불하고 광고를 집행한 만큼 광고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12).”

“광고주 입장에서는 광고비를 투자하면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효과가 있

는지를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하다(#13).”

잘못된 정보

수정요청 권한

“잘못된 정보에 대한 수정, 요청 권한이 있다. 기업에 대한 평판, 기업 경영자

에 대한 정보 등에서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권익이 

신장되어야 한다(#10).”

참여형 광고 제작권
“수용자가 참여하고 공유될 수 있는 광고를 만드는 것이 광고주의 실질적인 발

전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광고주의 권익이 될 수 있다(#11).”

2) 소비자 ‧ 광고주가 직면한 문제

광고이용자 권익향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소비자와 광고주가 직면한 문제를 먼저 파악

했다. 소비자가 직면한 문제는 크게 ① 광고 노출 환경, ② 광고의 질, ③ 매체 평판 효과와 

피해 속도, ④ 소비자 정보 영역에서 나타났다. 광고주가 직면한 문제는 ① 소비자 분석, 

② 광고제작 ‧ 집행 ‧ 활용, ③ 광고효과 차원에서 제기됐다. 세부적인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 중심

① 광고 노출 환경

과거에 비해 일상에서 광고를 접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과거의 전통미디어에서는 광고와 콘

텐츠가 분리되었으나, 오늘날 미디어 환경에서는 광고와 콘텐츠가 분리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광고가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많은 광고 속에서 주목도

를 얻기 위해, 광고를 회피하는 소비자들의 주목을 얻기 위해 더 많은 광고가 나오게 되는 

환경이 작동하고 있다. 광고가 구매정보 외의 사회적 공동체와 자아실현에 유용한 지식정보

로서의 가치가 있으나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하기에 과도한 광고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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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이 소비자가 직면한 문제에 해당한다(#13).

“현재의 미디어‧광고환경에서는 소비자 분석을 토대로 소비자에게 광고가 지속 노출

되고 있다. 유해광고들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고, 광고 회피를 위해서는 추가적

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과거보다 더 많은 광고를 봐야하는 문제점

을 지니고 있다(#9).”

② 광고의 질

광고의 질 측면에서 온라인 검색결과로서의 정보와 광고가 혼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판

단해야 할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기사형 광고, 온라인 검색결과 외에도 댓글에서도 

정보성과 홍보성 댓글이 혼재되어 있다. 가짜 광고, 허위성 홍보글은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상황이다(#9).

허위 ‧ 기만 ‧ 과장광고 문제도 있다. 신유형 광고 중 일부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 

이중 특히 개별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콘텐츠가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되지 않

아(예, 뒷광고) 소비자들은 불신에 휩싸였다(#10). 효과를 과대포장하는 경우도 발생한

다. 인플루언서를 통한 소비자 피해는 법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다 보

니 피해를 당하더라도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심의의 영역에도 벗어나 사각지대에 있

다. 애드테크 기술과 연관된 기만광고 노출도 이뤄지고 있다. 악성 봇을 이용한 부정클

릭, 트래픽을 노출시키면서 부정 노출을 시켜, 소비자들을 기만할 가능성이 있다.

“인플루언서 부분은 법적 규율이 어렵다. 표시광고법의 주체는 사업자이다. SNS 인

플루언서의 경우 개인이다. 개인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은 없다. 개인을 넣으면 되

지 않냐고 하면, 입증의 문제가 곤란해진다. 사업자라면 통신판매건, 사업자 등록도 하

고, 주소지도 밝히고 있는데, SNS 같은 곳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고시이다. 사업

자 등록인가를 안 해도 되고 연 4,800만 원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 영리하고 있다

(#1).”

“SNS 상에 거짓 광고들이 많다. 물건을 팔고 그들은 없어지면 끝이다. 물건을 산 

소비자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피해보상이 적절하지 않다(#2).”

누구나 자유롭게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선정성, 폭력성, 반사회적

인 내용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특히 가치관 형성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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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염려가 되는 환경이다. 이 같은 선정‧유해광고는 한국발이

라기 보다 타국(예, 중국)발로 온라인에 노출되는 경우가 다수다. 한국이 아닌 타국에

서 광고가 노출될 경우에는 차단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유튜브는 지역설정으로 유

해광고를 걸러주지만, 다른 언어를 쓸 경우에는 유해광고 필터링이 어렵기 때문이다.

“인터넷 상의 선정적 광고가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유튜브에서도 상당히 선정적이고 

청소년들이 보기에 민망한 성관련 제품 등의 광고가 자주 보인다(#12).”

“특히 문제는 글로벌 광고다. 언어에 제한이 없다. 유튜브와 같은 경우, 지역 설정을 

해놓으면 선정광고 필터링을 해주지만, 한글로 된 유튜브를 볼 경우, 영어권은 필터링

은 안 된다. 글로벌 광고에 대한 유해성의 적용이 어렵다(#1).”

③ 매체 평판 효과와 피해 속도

매체가 부정광고를 싣지 않을 것이라는 매체 평판 인식이 소셜미디어, 커머스 플랫폼, 

포털사이트 등의 매체로 확장됐다. 온라인 특성상 하루만에 수십만명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 처했다(#2). ‘머지포인트’ 사태가 대표적이다. 광고 인벤토리 구매가 자동화된 

프로그래매틱(programatic) 광고는 매체 평판이 아닌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광고가 노

출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광고가 실린 매체, 특정 서비스의 평판에 기대어 광고

를 인식할 수 있다.

“신문 광고를 볼 때, 신문이 부적절한 광고를 걸러줬을 거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OO일보에 

실린 광고면 믿을 수 없는 곳에서 전단지로 뿌린 거에 비해서는 낫겠지라고 봤다. 요즘에는 

대형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면 이제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한다(#2).”

④ 소비자 정보

온라인 급상승, 메타버스 관심 급상승 등에 따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노출 가

능성이 커지는 환경이다. 특히 타깃 광고로 인해 개인정보 요구가 증가하고, 프라이버

시 침해의 염려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리타깃팅(retargeting)으로 인한 피로감도 높아

졌다.

“쿠키를 통해서 어떤 소비 패턴, 구매 패턴, 광고 패턴이 보고 싶은 것이지 a라는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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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알고 싶은 건 아니다. ip까지 다 떼서 구(지역) 단위까지는 알 수 있다. 누구를 특정하려

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다. 이건 법으로는 힘들다. 개인이 규제

할 수 있도록, 웹브라우저 툴을 제공하지만 (개인은) 모른다(#1).”

“몇 번 정도 노출된 후에도 클릭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이상 해당 광고나 상품에 관

심이 없다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광고가 따라 다닐 때 피로감이 커진다. 구매를 한 후에

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광고가 따라 붙는 경우도 있다(#13).”

개인정보 침해보다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약화’라는 의견이 나왔다. 업체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결국 업체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는 플랫폼사업자 등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제공요청 약관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이 개인정보 제공요청이나 개인정보의 광고목적 

활용을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요청하는 이유는 경제적 목

적, 특히 마케팅/광고목적 활용이 크다는 점에서 미디어 ‧ 광고 환경 변화에 가장 취약

해진 부분은 ‘실질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약화’다. 온라인 사생활침해, 사생활침해 

불안도 이 문제의 연장이다(#14).”

개인정보노출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약화 등이 소비자들의 

정보가 활용되는 차원이라면, 소비자들이 정보를 수용, 보유하는 차원에서 격차가 벌

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기술 중심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정보이용이 

증가하면서 정보접근의 다양성, 수용성 등에서 격차와 그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광고주와 소비자 간의 관계에서 오는 정보 불균형도 여전히 존재한다. 

온라인에서 소비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광고주

가 제공하는 광고에는 광고주의 목소리가 담길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세대별 정보격차가 생길 수 있다. 똑같은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보는 방법이 다르다. 

본방, 재방, OTT 등등 정보 접근 방식, 접근가능한 정보의 다양성이 너무 달라지고 있

다. 정보 수용성에서의 격차 문제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8).”

“광고 소비자 입장에서 관련 정보에 대한 타인의 소비 경험이나 의견을 구할 수 있

는 통로가 존재하지만, 온라인 광고는 광고주 등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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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들은 광고주가 제공하는 일방적인 광고정보만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정보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다(#13).”

(2) 광고주 중심

① 소비자 분석

광고주는 다양한 소비자 접점을 끊임없이 탐구해야 한다. 다양한 소비자 특성을 파악

하고, 소비자에게 닿을 수 있는 접점과 소구점을 찾아야 한다. 정보 과잉, 소비자 파편

화로 광고주는 소비자 관심을 끌만한 광고,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에 힘을 쏟는다. ‘훅

(hook)’을 찾아내는데 몰두해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광고산업이 소비자가 믿지 

못하는 시장이 될 수 있는 염려가 있다(#2).

광고주는 소비자와 접점을 찾기 위한 소비자 분석 및 대응의 노력에서 문제에 직면

할 수 있다.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비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검색 기록 등 소비자의 

행태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터넷 브라우저 기능 부족 등으로 정보 수집에 기술

적 한계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하에 움직이기는 하지만,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술

적 측면에서 해킹 등의 기술적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면 쿠키를 통해 모든 검색 기록을 수집하지만 아쉽게도 이 서

비스에는 브라우저와 함께 제공되는 기능이 없다. 검색 기록을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

다(#10).”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작동하는 개인 맞춤형 광고정보 제공행위는 정보활용 측면, 

정보관리 측면에서 정교한 기술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다. 해킹 등 외부 위험 외에 

내부의 개인정보관리 시스템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3).”

② 광고제작 ‧ 집행 ‧ 활용

다매체 다이용 환경에서 광고주는 미디어 믹스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9). 디지털 광고

를 집행하지 않기에는 불안하고, 디지털 광고만 하기에는 전통 미디어가 가진 특징을 

또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 광고만 집행하겠다고 결정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디지털 매체를 선택할지 등등의 선택의 연속이다.

신유형 광고 등장에 따른 품질 검증의 어려움도 있다. 장기적으로 광고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10). 새로운 매체 및 유형의 광고는 현 광고 규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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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광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아니었다. 광고주 협회 차원에서 메타버스, 유튜브, 틱톡 등을 합법적인 범위에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나친 광고 규제는 피해야 한다(#10)는 의견과 함께 여러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광고 집행과 활용에서 맞춤형 광고, 데이터 결합 등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는 위험성이 있다. 개인 소비자 정체성을 상대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광고 집행 및 

광고 활용이 작동될 수 있다.

“새로운 광고미디어 환경은 기존의 철저한 익명 시스템보다 소비자 개인의 정체성

을 상대적으로 더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익명성이 강한 환경에

서는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이 낮지만, 개인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정도가 커지는 미디

어 환경에서 인격권 침해 시비가 커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13).”

소비자와의 관계 외에도 광고주는 다른 이해관계자들 간의 분쟁에서 오는 어려움이 존

재한다. 온라인 광고 증가로 광고분쟁시 책임소재를 찾는 부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다. 표준

계약서상의 법적인 문제를 넘어 각 주체들의 윤리적인 부분이 강조되고 있다.

“자동으로 광고가 타깃팅해서 들어가는 것이므로 광고 분쟁 책임소재가 어려워졌다. 

윤리적인 부분에서 서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디지털로 인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광고주의 피해 기준을 잡는 게 제일 큰 문제 같다(#11).”

③ 광고효과

온라인 광고에서 노출도 등 각종 수치를 접할 수 있으나, 객관적 지표의 부재로 효율적

인 광고집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광고효과 지표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9), 새로운 광고 등장 시 비표준화된 광고비 산정, 비표준화된 효과 척도, 불투명한 광

고효과 리포팅(#13)에 어려움을 겪는다. 디지털 데이터 검증(#4)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광고 집행 후 소비자가 광고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도 매우 중요해졌다. 과거에 비해 

소비자 권익이 강화되면서, 광고로 인한 브랜드 위기 가능성도 잠재한다. 광고가 인종, 

젠더, 정치적 사안과 부정적으로 연결되고, 소비자에게 대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면 

브랜드 명성에 피해가 가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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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보다 소비자의 권리 의식이 강해졌기 때문에 광고주들은 더 많은 고려와 검토 

후 광고를 해야한다. 지난 여름에 모 기업의 포스터에 남혐을 상징하는 비주얼을 제작

한 광고주 책임자가 문책을 당했다. 제작자는 남혐의 의도가 없었다지만,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광고주는 적다. 이를 소비자 권익과의 충

돌이라고 칭할 수도 있다(#9).”

브랜드 안전성 위협도 광고주가 지속적으로 눈여겨 봐야하는 문제다. 온라인 광고 집행 

시 특정 유해 콘텐츠에 광고가 노출되며, 브랜드 안전성에 위협을 받는다. 콘텐츠 전후 혹은 

콘텐츠 중간에 노출될 수 있다. 광고를 집행하면서 오히려 브랜드에 흠집을 내는 경우가 생

길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광고가 노출되면 광고주의 신뢰는 크게 손상을 입게 된다. 

어떤 콘텐츠에 누구에게 어떻게 광고가 집행되는지가 완전히 공개되어야 이를 담보로 

광고주는 광고비를 투자할 수 있다(#14).”

지금까지의 논의한 소비자 ‧ 광고주가 직면한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소비자 ‧ 광고주가 직면한 문제

소비자가 직면한 문제 광고주가 직면한 문제

광고 노출 환경 ∙ 광고의 과도한 노출

소비자 분석

∙ 소비자 접점/소구 과정에서의 신뢰

∙ 검색 기록 수집 한계

∙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광고의 질

∙ 광고와 정보의 구분 모호

∙ 허위·기만·과장광고 노출

∙ 선정·유해광고 노출

∙ 글로벌 광고 유해성 노출

매체 평판 

효과와

피해 속도

∙ 매체 평판 의존 및 빨라진 

피해 속도

광고제작 ‧

집행 ‧ 활용

∙ 매체전략수립의 어려움

∙ 신유형 광고 품질 검증 어려움

∙ 인격권 침해 가능성 증대

∙ 광고분쟁 해결의 어려움

소비자 정보

∙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침해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약화

∙ 정보의 빈부격차

광고효과

∙ 광고효과 검증 어려움

∙ 소비자 권익 강화에 따른 위축감

∙ 브랜드 안전성 위협

3) 광고이용자 권익향상 방안

광고이용자 권익향상 방안은 제도, 환경, 교육 차원에서 세부적인 방안들이 도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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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도

① 규제 차원

국가주도 보다는 시민사회로 넘어가 자율규제로 가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럿 

나왔다. 온라인 광고 환경상 해외에서 들어오는 광고, 다양한 유형의 광고가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다양하고 많은 양의 광고를 모두 살필 수 없다. 법적

으로 신속하게 다룰 수도 없다. 이 같은 환경을 고려했을 때, 강력규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향점이 될 수 없다. 이제 시민사회로 넘어가야 한다. 모든 걸 법으로 해결

할 수 없다. 법에서는 정말 불법적이고 위험한 것들을 기준으로 잡고, 그 앞부분은 자

율규제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양쪽 다 인정, 허용하는 방향으로. 19금 무서워하지 말

아야 한다. 외국 보면 잘 돌아간다. 위험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강력히 처벌하

면 된다(#1).”

구체적으로 광고심의 역시 궁극적으로는 자율심의로 가야한다는 입장들이 있었다.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했다(성혜미, 2008, 6월 26일). 사

전심의가 필요하다면 민간자율심의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사후규제는 너무 

늦기에 자율사전심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종업체에 심의와 규제를 주면, 카르텔이 생길 수 있고, 진입장벽이 생길 수 있고.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면 민간자율심의 쪽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그 안에서 

불공정 거래가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민간에서의 사전규제가 필요한 것이

다. 사후규제는 너무 늦다(#1).”

자율심의가 활성화되려면, 법에 명시된 것은 정부가 계도하고, 상습적인 업체의 경

우에는 걸러주는 작업이 필요하며, 그래야 자발적으로 사전심의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5). 더불어 자율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광고계에서 필요하다

는 인식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결국 광고신뢰도가 제

고되고 소비자들도 건전한 광고를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심의영역의 인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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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필요하다. 온라인 쪽은 지속적으로, 매우 단시간에 새로운 광고가 나올 예정이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심의 전문가가 필요하다(#5).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법

적 기준을 준수하는 사업자들에게 이익이 가는 구조가 아니기에, 법 위반을 하는 비정

상적인 사업자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리터러시로 해

결하는 방향이 언급됐다.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광고 관련해서도 뒷광고 문제가 발생

하여 3번 발각되면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를 제안하는 응답자(#13)도 있었다.

“정상사업자와 비정상사업자가 있다. 소수의 비정상사업자를 정확히 규제할 수 있

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법에는 정상적인 사업자들의 이익(benefit)이 없다. 다 규제하

는 게 아니라 열어줄 테니까 한도를 넘으면 강하게 처벌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조금 더 

필요하다. 보편적인 시민의식, 보편타당한 부분, 불법, 음란행위, 성 착취, 사기, 법정 

위반 조건들이 있으면 정확한 처벌로 가고, 나머지는 리터러시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

서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면 광고효과가 나올지 알테니, 넘어서는 건 처벌로 가

자(#1).”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강력한 규제, 행정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했다.

“부정광고, 불법광고, 비선호 광고, 불편광고, 불쾌광고, 유해광고, 유사광고, 혼잡광

고 등은 정부가 나서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거짓·과장 광고의 심각한 증가 문제는 

행정적인 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 광고 현장의 광고인 모두에게 광고 윤

리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광고사기 행위가 여러 가지로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제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회 발각 주의, 2회 발각 경고, 3회 발각 퇴출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10).”

소비자 차원의 광고정보 불균형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자 게시글이나 댓글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원의 재판보다는 법령에 의해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소비자 광고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소비자 리뷰’ 혹은 

‘소비자 게시글’에 대한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경쟁자에 의한 소비

자 리뷰 정보의 오염 가능성이 있지만 자유로운 소비자 리뷰 게시물에 대해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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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소비자들의 처벌위협이 상존하므로 가능한 법령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4).”

광고계약 관련해 표준계약서 법제화와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

의적인 표준계약서가 있긴 하지만, 온라인 광고로 발생할 수 있는 광고사기 방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명시하는 등의 표준계약서 법제화가 요구된다. 불공정 계약을 맺는 사

례 방지로 표준계약서 법제화도 가능하다. 

“1픽셀짜리 광고를 내보내서 안 보이는데 나갔다고 청구하거나, 배너광고 같은 경우 

밑에 999개를 붙여버린다던가.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콘텐츠에 알고리즘으로 광고가 

노출된다던가. 이런 리포트를 주지 않는다.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태조사를 

하는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불공정한 계약 관계를 판단하기 힘들다. 불공정한지 아

닌지는 법원까지 가봐야 한다. 임의적인 표준계약서는 있지만,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본다(#1).”

잘못된 계약에 대한 구제 또한 살펴야 한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온라인 광고에서 

기만광고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광고집행 제안을 차단하는 부분이 필

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잘못된 계약에 대한 구제가 제일 중요하다. 처음부터 효과가 없

음을 알고 광고를 한거니까,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게 되면 이건 애초에 기만

이다. 기만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 부분을 내가 효과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제

안을 한다던지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3).”

② 데이터 차원

미디어 ‧ 광고 데이터 인검증이 요구된다. 광고효과나 다양한 데이터가 나옴에도 불구

하고 데이터의 투명성과 신뢰성은 확보되지 않았다. 투명하다는 것도 절대적인 투명함

이라기보다 예전에 되는 것이 지금은 안 되고, 예전에 맞던 게 지금 틀려진 상황(#4)이

기에 미디어 ‧ 광고관련 데이터들의 인검증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고가 집행된 후 연결되는 다양한 소비자 전환 행동과 광고주 성과지표가 투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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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공개되어야 광고 매체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광고 매체로서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14).”

미디어 ‧ 광고 데이터 인검증을 위해서는 광고비, 광고형식, 효과지표 등에 대한 표

준화 작업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 같은 표준화 작업을 통해 매체 간 비교 등 

각종 비교가 가능하거나 신뢰도 높은 광고산업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광고비, 광고형식, 효과지표 등이 표준화 되어야 한다. 다른 기준의 광고지출, 집행

형식, 광고지표를 산정하면 광고주는 혼란에 빠지고 그 매체를 외면한다. 학계와 업계

가 협업하여 자정 기구를 만들고 표준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13).”

소비자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다듬을 필요가 있다. 특히 

사전 동의원칙 보완이 필요하다. 당사자 광고와 제3자 광고에 대한 규제 차이를 두고,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낮은 당사자 광고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제3자 광고에 대해서

는 강력한 가이드라인 적용이 필요하다(#10). 정보통신망법 제 22조 2항에 명시된 법 

조항과 가이드라인 조항이 상충되지 않도록 동의원칙을 개선해야 한다. 더불어 행정

적, 형사적 제재 실행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를 악용하거나 침해하는 광고주, 광고플랫폼, 미디어에 대해 ‘강력한 행정

적, 형사적 제재’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벌의 대상과 행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

로 규정하고 사전 고지를 통해 처벌의 위험을 알리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처벌의 

위협을 통해 양질의 광고정보가 유통되도록 하는 데 정책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10).”

또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법적인 정리가 된 부분은 ‘모니터링’으로 기존 제도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만형 광고는 AI를 활용한 추출(#13) 방

법도 가능하다.

“수집된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가, 또 수집 목적 외 사용이나 제3

자 제공이 투명하게 모니터링되고 있는가가 쟁점이다. 가짜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지침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에서 경제적 후원을 밝히지 않고 제품 후기를 올리

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댓글을 통한 개입 방지는 쉽지 

않다. 제도를 둔다면 이것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관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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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겠다. 현재 네이버가 출연한 인터넷광고재단이 있는데, 출연처가 인터넷 광고 및 거

대 포털이기 때문에 운영에 한계가 있다. 시민단체, 교육기관 등과 협업을 통한 모니터

링이 가능할 듯하다(#9).”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자율로 광고노출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리타깃팅이 되어 광고가 반복 노출될 수 있기에, 소비자에게 노출될 선택권

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리타깃팅 광고는 반복 노출 횟수(예, 5번)를 설정하여 다른 광고로 대체하는 프로그래매틱 

기법을 활용하거나 소비자에게 광고에 반복 노출된 후에 더 이상 이 광고에 노출되는 것이 

싫다는 의사 표시(광고 노출시 추후 노출 거부 의사 표시 링크 삽입)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13).”

(2) 환경

① 자율적 자정 문화 형성

광고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허위‧과장 광고 등을 하지 않는 자정적인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 

“최소한 선정광고는 우리 자율적으로 어떻게 하자 혹은 과장광고는 어떤 것을 과장 

광고로 보고 이런 건 진짜 하지 말자, 거짓 광고가 있었을 때에는 그건 누가 책임을 

지자,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를 사회에서 만들어 가야한다. 반발이 심해서 정부가 정한

다고 따르지 않을 거고, 정부가 정하지도 못할 거다(#2).”

특히 심의 영역에서 최종적으로 내 것을 직접 스스로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는 성

숙된 분위기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심의의 덕목은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 독립성 네 가지다. 독립성을 많이 간과한다. 

독립성은 제3자 입장에서 딱 이것만 본다는 것이다. 자기 것을 자기가 하는 것이 마지

막 갈 곳이라고 생각한다. 자율심의라는 것이 내 것을 직접 스스로 할 수 있는 성숙된 

분위기가 된다면 바랄 것이 없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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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 최소 활용 방안 모색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만 활용하더라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작업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비회원구매 활성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11).

(3) 교육

광고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지금까지의 광고 리터러시 교육이 체계가 

없고 단발적이었기에(#11) 콘텐츠 중심, 교육대상자의 다양화,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광

고 리터러시 교육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1).

① 교육대상

교육대상을 세대별 접근, 미디어 이용능력별 접근, 예비광고인 대상 등과 같이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년 세대별, 미디어 이용수준에 따른 취약계층

(#2)에 따라 광고내용이 달라야하기 때문이다.

“성인, 청소년, 어린이 메시지가 달라야 한다. 특히 어린이는 다르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어린이에게는 광고 유해성이 있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이를 생각하여 구매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기존에는 광고의 크리에이티브한 요소만 보지 

않나. 기본적인 경제나 시스템으로서 광고가 나오는 역할들을 청소년들한테 할 수 있

고, 또 마지막으로는 성인들에 대한 부분들의 프로그램 중에서 예비 광고인에 대한 것

도 매우 중요하다(#11).”

예비광고인의 경우, 광고업으로서의 윤리적 마인드 교육 등이 필요하다.

“예비광고인에게 윤리적 자각을 시켜줄 수 있는 리터러시 교육이 공기관 쪽의 시스

템으로 잘 만들어지면, 많은 대학이 각각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 시스템이 작동한

다면, 내 직업에 대한 윤리적 마인드를 최소한 인증을 하고 가는 것이다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11).”

광고주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리터러시 교육도 필요하다. 특히나 소상공인의 경우, 

교육이 있더라도 교육이 있다는 것을 소상공인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다(#3). 광

고 리터러시 교육의 홍보와 함께 소상공인들과의 접점을 늘려가는 작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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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강한 사전규제, 사전심의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에 따라서 사업자 대상, 

일반 소비자 대상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1).”

광고주의 광고 리터러시 수준은 금전적인 피해의 유무로도 이어진다.

“광고주의 문제는 정보격차, 광고주의 스마트함의 차이, 광고주의 계약이나 이런 것

에 대한 성향(개인성향)에 따라서 신중한 사람은 계약서에 꼼꼼하게 이런저런 사항을 

명시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광고주는 계약이나 이런 것

에 대한 위험성, 계약을 잘 보장받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 광고주가 스마트함이 필요하

다. 광고주의 리터러시가 중요하다(#3).”

② 교육내용

‘광고’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광고의 역할, 사회경제적 의미로서의 광고, 소비자 

권리 등 광고가 필요한 이유를 교육내용에 넣어야 한다. 역발상으로 광고가 없었을 경

우에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가능하다(#11). 광고를 비판적으로 보는 관점

에서 벗어나 광고산업 전반, 광고산업의 여러 이해관계자를 기반으로 하는 광고 리터

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광고 질 평가 능력 (어떤 광고가 제대로 된 광고인지), 광고의 역할 (왜 광고가 필요한지, 

광고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소비자의 권리, 광고에서의 데이터 역할, 

소비자의 역할, 광고 산업의 발전 방향 등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14).”

“리터러시 교육이 일방적인 소비자의 권익의 확보가 아닌 광고활동에 있어서 광고

주의 동기와 의도 그리고 기여까지 포함하는 내용이었으면 한다. 권리/권익의 주체들 

간에 갈등과 충돌이 앞으로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자 간의 입장을 이해하

고 광고활동과 현상에 대한 교육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

되었으면 한다(#9).”

맞춤형 광고, 맞춤형 광고와 관련된 행태정보, 신기술 등에 대한 내용도 시의성에 

맞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모바일 광고환경에서는 정보 차원이나 기술 차원에서 광고 리터러시의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모바일 광고나 메타버스, 유튜브, 틱톡 등에 대한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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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급하다. 광고업계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도 중요하다(#10).”

“불편광고가 대표적인 행태정보를 이용하는 것들. 쿠키 같은. 소비자가 조금만 신경

을 쓰면 조절이 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모른다. 행태정보는 소비자가 통제가 가

능하다는 인식을 시켜줘야 한다(#1).”

광고사례집 개발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단순 정보제공과 광고를 구분할 

수 있는 내용들의 사례집 마련이 필요하다.

“단순 정보제공과 광고를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의 사례를 개발해서, 포맷을 정하기보다는 

사례를 개발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한테 보여준다. ‘이런 것들이 정보의 탈을 쓴 

광고라 볼 수 있다. 오인하면 안 된다’ 등의 내용을 사례집 형태로 보급을 한다면 익숙해지도

록. 교육 콘텐츠 개발이 좋다고 생각한다(#1).”

③ 교육 시스템

광고 리터러시 교육은 정부 교육 시스템 외에 학교/시민단체 등 각 주체 동시 교육 시스

템이 필요하다. 영유아, 초등학교, 청소년 등의 교육과정에 편입되는 방법도 가능하다.

“광고교육은 비판적 사고, 창의성 향상 참여형, 크리에이티브 교육과 연관된다. 고

등학생들은 입시 준비체계로 가기 때문에 리터러시 교육이 교과/비교과로 들어가기 힘

들므로 초/중등이 교육과정에 편입되기 좋은 시기다. 독립된 과목으로 재미있게 전문

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있어야 한다. 교과 과목이 아니라면 비교과(창의적 체험

활동, 방과후수업), 의무형식이 아니면 강한 권고 안에 있어야 한다. 광고 활용교육 중 

하나가 광고리터러시를 강화해주는 것이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피해를 보

거나 잘못된 소비관을 갖게 되는 것을 막게 하는 것이다(#8).”

④ 교육 법제화

광고 리터러시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비해 교육시스템이나 재원 투입이 상대적으로 빈

약하다고 지적했다. 광고소비자 교육 의무부과, 시민단체에 의한 광고소비자 교육 확

대 강화, 관련 법률 정비 및 지원방안 확보(#13)를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정보교

육 서비스만으로는 광고 리터러시 교육에 한계가 있어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 비율처

럼 교육을 일정부분 법제화하는 안이 필요하기도 하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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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리터러시’ 논의나 교육시스템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당부분 진전이 있

다. 제도적으로도 상당한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언론진흥재단의 경우 고등학교 정규

교과용 ‘인정 미디어 교과서’를 개발해 학교 교육에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광고이용자

들의 경우, 인터넷광고에 대한 심의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불법과 

기만적인 광고정보의 타깃팅화 된 공략에 광고소비자로서 속수무책이다. 정부의 언론

진흥기금 지원을 받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의한 ‘기사형 광고’의 심의제재의 경우

에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소비자로서 광고이용자의 권익보호는 

시민 개인에 의한 각성, 국가와 사회적 기관단체에 의한 제도적 지원에 있어서도 매우 

미흡한 단계다. ‘표시광고법’에 의한 민사상, 행정적, 형사적 대응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지만 이는 사후적 처벌장치에 불과하고 실제 위법한 광고주의 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제재장치로 활용되고 있지도 못하다(#13).”

표 5. 광고이용자 권익향상 방안

분류 방안

제도

∙ 규제

  - 자율규제 vs. 강력규제

  - 자율심의 확대와 인력양성

  - 비정상적인 사업자 규제

  - 소비자 게시글의 면책 범위 확대

  - 표준계약서 법제화와 구제

∙ 데이터

  - 미디어 ‧ 광고 데이터 인 ‧검증

  - 광고표준화

  - 개인정보보호 제도 보완 및 모니터링

  - 소비자의 기술활용 선택권 확대

환경
∙ 자율적 자정 문화 형성

∙ 개인정보 최소 활용 방안 모색

교육

∙ 교육대상

  - 소비자 ‧ 광고주 ‧ 소상공인, 세대별 접근, 미디어 이용능력별 접근, 예비광고인

∙ 교육내용

  - 광고 역할, 소비자 역할과 권리

  - 행태정보, 불편광고, 신기술

  - 광고사례집 교육개발

∙ 교육 시스템 

  - 학교, 시민단체 등 모든 주체 동시교육

∙ 교육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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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광고이용자인 광고주와 소비자의 권리를 탐색하고, 이들이 처한 어려움과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궁극적으로 광고산업의 건전성 구축, 광고의 문화사회경제 영역

에서의 긍정적 영향력 발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으로 인

한 미디어기술과 결합, 이용자 간 상호작용, 데이터 기반 맞춤형 광고, 소비자의 능동

성 강화 환경 등에서 광고이용자의 권익, 직면한 문제, 권익향상 방안으로 무엇이 도출

될지 살펴봤다. 전문가 심층인터뷰 결과, 소비자 권익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정확한 

정보를 수용 ‧요구할 권리, 건전한 광고를 볼 권리, 과도한 광고 노출 회피권, 개인정보

보호 자기결정권, 개인정보보호권, 손해배상청구권, 광고소비자로서의 교육청구권이, 

광고주 권익에는 표현의 권리, 투명한 데이터를 알 권리, 잘못된 정보 수정요청 권리, 

참여형 광고 제작권 등이 도출됐다. 주로 광고이용자로서의 소비자 권리가 ‘알권리’ 중

심이었던 것에 반해 능동적 행동을 하고 교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확장되었다

는 점을 눈여겨 볼만하다. 

소비자와 광고주 모두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유발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경우, 광고 노출 환경, 광고의 질(광고의 과도한 노출, 광고와 

정보의 구분 모호, 허위 ‧ 기만 ‧ 과장광고 노출, 선정/유해광고 노출, 글로벌 광고 유해

성 노출), 매체 평판 효과와 피해 속도(매체 평판 의존 및 빨라진 피해 속도), 소비자 

정보(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침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약화, 정보의 빈부격차) 

등과 관련해 있었다. 광고주는 소비자 분석(소비자 접점/소구 과정에서의 신뢰, 검색 기록 

수집 한계,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광고제작 ‧ 집행 ‧ 활용(매체전략 수립의 어려움, 신유형 

광고 품질 검증 어려움, 인격권 침해 가능성 증대, 광고분쟁 해결의 어려움), 광고효과(광고

효과 검증 어려움, 소비자 권익 강화에 따른 위축감, 브랜드 안전성 위협) 부분에서 어려움

이 있었다.

광고이용자 권익향상 방안은 제도, 환경, 교육 차원에서 도출됐다. 제도의 규제 차

원에서는 광고의 자율규제 입장이 다수였으나, 광고주의 광고집행을 저해하지 않는 한

에서 강력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존재했다. 특히 심의와 관련해 자율심의 확대 및 

관련 인력양성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상적인 사업자에게 이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현 

구조에서 비정상적인 사업자를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도출됐다. 소비자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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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면책 범위 확대, 표준계약서 법제화와 구제 방안도 언급됐다. 제도의 데이터 차원에

서는 미디어 ‧ 광고 데이터 인검증, 광고표준화, 개인정보보호 제도 보완 및 모니터링, 

소비자의 기술활용 선택권 확대 방안이 나왔다. 특히 미디어 ‧ 광고 데이터 신뢰도 향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활발하게 나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이영아, 2021, 12월 

5일).

환경 차원에서는 결국 광고산업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적 자정 문화 형성이 중요하

다. 신유형 광고와 미디어가 지속적으로 나오기에 제도, 법규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제도와 법규가 환경을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자들의 자율

적 자정 문화 형성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광고주나 광고이해관계자들도 개인정보보호

법이 있더라도 개인정보를 최소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 차원에서는 광고 리터러시 교육이 매우 필요하며, 기존의 단발적이고 비체계

적이었던 광고 리터러시 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일하게 나왔다. 광고 리

터러시 교육 대상자는 소비자 외에도 광고주, 더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대상 교육이 

요구된다. 교육대상을 나눌 때에는 기존의 세대별, 미디어 이용능력별뿐만 아니라 예

비광고인 포함도 필요하다. 또한 취약계층을 가구소득으로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미디어 이용능력 수준에 따른 취약계층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

비광고인의 경우, 광고 크리에이티브 외에도 광고 윤리적 마인드에 대한 교육도 필수

적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광고산업을 건전하게 만드는데 광고 리터러시 교육이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내용은 광고의 기본역할, 개념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광고 필요성을 강

조하기보다, 사회에서 광고의 역할을 살핀 뒤, 소비자 역할과 권리에 대한 교육이 전개

될 필요가 있다. 광고 기본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오늘날 광고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태정보, 불편광고, 신기술 등에 대한 교육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정보와 광고

를 구분하는 등 다양한 광고사례집 교육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학교, 시민단체 등 

모든 주체가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교육 제도화가 필요한 것으로 도출됐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이론적 및 실무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 광고산업에서의 ‘광고이

용자’ 개념을 재고찰했다. 광고에 노출되기만 하는 광고수용자에서 머물지 않고, 광고

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능동성을 본 연구에 담았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으로 

소비자도 광고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광고수용자에서 머무르지 않고 광고를 능동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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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용’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했다. 연구결과에서도 소비자 대상 교육, 신기술 및 

등에 관한 능동적인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광고이용자 권익향상 방안이 도출됐다. 둘

째, 광고산업 생태계를 아우르며 광고공급자로서의 광고주와 광고 최종이용자로서의 

소비자를 모두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했다. 각각의 광고주와 소비자 소통이 가능한 

환경 속에서 광고주와 소비자를 모두 광고이용자로 다룸으로써 광고공급자와 광고최종

이용자 간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광고이용자의 권

익 종류를 도출했다. 알권리에만 치중했던 소비자 권리나 주목받지 않았던 광고주의 

권리를 살펴봤다. 본 연구결과는 소비자에서 더 나아가 국민 권익에 기여할 수 있으며, 

광고주로서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살핌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광고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같은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진다. 광고이용자의 ‘권리’

를 중점으로 다루었으나 ‘의무’와 ‘권리’를 분리해서 살펴보고 ‘권익’을 도출하는 방법

으로 광고이용자의 권익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권익 – 문제 –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광고이용자 권익향상 방안 구조로 살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권익에 

대응하는 향상방안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그리고 이들의 연결성을 살피며 문제해결

과 권익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전문가 목소리를 담은 연구이기 때문에 소비자 의견은 제외됐다. 소비자가 체

감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우선순위 등을 향후 연구에서 보완할 수 있다. 이때, 디지

털 전환시대 전과 후 비교, 타국과의 사례 분석을 통해 법/제도, 환경, 교육 등 변화가 

시급한 부분과 개선할 방향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앞으로 광고이

용자 권익향상 방안의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제도, 환경, 교육 차

원에서 세부적인 광고이용자 권익향상 방안을 제안했으나 실행방안이나 구체적인 계획

은 담지 못했다. 광고이용자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추구하다 보면, 광고산업 건전

성 강화, 광고신뢰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광고산업이 가진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

해 타 산업의 경제적 효과 역시 긍정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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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ays to improv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advertising 

user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advertising industry. To this end, literature 

research, structured or 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14 experts were 

asked to defin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advertising users, the difficulties consumers and 

advertisers currently face, and how to improv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advertising users. 

The study found the following consumer rights: right not to discriminate, right to accept and 

demand accurate information, right to see sound advertisements, right to avoid excessive 

advertising exposure, right to self-determination,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right to claim 

damages, right to education as advertising consumers. The derived advertisers' rights and 

interests were as follows: the right to express, the right to know transparent data, the right 

to request incorrect information correction, and the right to produce participatory 

advertisements. The results of the interview were summarized in terms of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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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ir valuable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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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 and education to organize the difficulties of each consumer and advertiser and 

to improve rights and interests to solve the difficulties. Based on these results,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 E Y  W O R D S  Consumer • Advertiser • Advertising users • Rights and interests •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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